
법제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법령정보센터

"공직선거법위반" (판례, 2007도47)

공직선거법위반

[대법원, 2007.9.7, 2007도47]
 
【판시사항】

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의 적용 요건 

 
 
【참조조문】

공직선거법 제59조, 제60조의3 제1항 제2호

 
 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 

【상 고 인】피고인

【변 호 인】변호사 서동용

【주문】

】상고를 기각한다.

【이유】

】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   원심은,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흥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이 개시

되기 전에 선거구민을 비롯한 8명이 식사를 하던 식당을 찾아가서 홍보용 명함을 교부하지 아

니한 채 “이번에 시흥시장 후보로 나온  김윤식입니다.

 시흥시에 대해 불편하거나 고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. 잘 부탁드립니다.

”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인사를 하고, 그곳에서 약 20~30분간 동석하여 부근의 주차문제, 교육

세부과문제 등의 이야기를 나눈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, 이는  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소

정의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, 앞에서 본 법

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

직선거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.

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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